
Ⅱ . 事業費의 意義 및 現況

1. 事業 費의 意 義 및 特性

보험산업의 경우는 銀行과는 달리 보험상품 가격인 보험료에 적정한

事業費가 포함되어 계산되고 있다. 보험상품의 가격에 事業費를 별도로

부가하는 이유는 은행의 預·積金은 고객이 직접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銀行窓口로 오는 반면, 보험상품은 모집인 또는 대리점이 고객을 찾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販賣手當 등의 인건비와 판매원의 교육훈련비 및 보험상

품의 특수성에 의한 契約査定(underwriting) 經費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후적으로 보면 은행이나 보험이나 事業費 執行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절차상에 있어서 적정 經費를 加算하는 保險商品과 안정적

인 금리수준을 책정하여 초과하는 자산운용에 대한 수익금액을 이윤과 경

비로 집행하는 銀行商品間에 差異가 존재한다.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에서 豫定事業費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

지·보전하는데 사용되는 경비로 기능별로는 新契約費, 維持費, 收金費로

나뉘어진다. 그 부가형태로는 일반적으로 新契約費는 초년도 보험가입금

액 기준으로, 維持費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기준으로, 收金費는 납입중

영업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豫定事業費는 이미 발생된 비용이 아니

고, 생명보험의 장기적 특성에 따라 그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事業費가 지

출되어야 하므로 상품개발시 향후 支出額을 豫想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보험상품의 가격은 보장내용과 함께 개별상품의 판매에 많은 영향을

준다. 契約者側面에서는 사업비가 적어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구입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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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募集人 측면에서는 販賣手數料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相反된 현

상이 발생한다. 보험상품이 공급자 중심적(push) 성격이 강하고 가격공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販賣手數料가 높은 것이 판

매량 증대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듯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3大 基礎率인 利子率, 危險率,

事業費率은 競爭力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商品競爭力 强化를 위

한 무리한 가격인하는 지급능력의 악화 및 회사의 도산을 야기할 수 있

다.

<표 Ⅱ-1> 美國 生命保險會社의 經營破綻 主要 要因(1976∼1991)

경영파탄 원인 회사 수 구성비율(%)
부적절한 보험가격/잉여금 47 22.7
급속한 성장 41 19.8
관계회사 문제 40 19.3
자산의 과대평가 37 17.9
사기행위 16 7.7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 15 7.2
재보험 실패 5 2.4
기타 6 2.9
계(원인 확인된 건수) 207 100
원인 불명 건수 83

자료 : A.M. Best Company, Best 's Insolvency Study Lif e/ Health Insurers, 1976∼199 1

실제로 <표 Ⅱ-1>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1976년∼1991년간 倒産

한 생명보험회사를 분석한 결과, 不適切한 保險價格 設定이나 剩餘金 不

足이 도산의 가장 큰 原因으로 나타났다. 전체 290개(원인 확인 회사 207

개)의 도산회사중 47개사가 부적절한 보험가격 설정이나 잉여금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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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하였으며, 이는 도산회사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過度한

價格引下 競爭은 止揚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豫定 事業費 의 策定 및 支 出形態

事業費의 合理的 運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豫定事業費를 策定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豫定事業費의 附加는 商品類型, 保險期間에 따라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업비율 限度內에서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하

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각사별로 事

業費 所要額이 相異할 것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사

상품과의 경쟁력 확보와 實際事業費 附加體系가 각사간에 비슷하며 또한

정확한 原價分析에 의한 책정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 주어진 사업비 내에

서 實際事業費를 집행하는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機能別 豫定事業費의 일반적인 책정기준 및 시기는, 신계약비는 加入

時點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에 비례5)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유지비는

每年 維持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에 비례하여 책정하고,

이를 납입기간중과 납입완료후로 나누어 차이를 두고 있으며, 수금비의

경우는 수금에 관련된 경비로 납입기간중 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가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豫定事業費는 보험료 비례경비와 보험금 비례경비로

5) 노후복지연금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리연동형상품은 초회 납입보험료 기준

으로 신계약비가 부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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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져 부가되며, 건당경비는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의 일부 特殊商品에

서 부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음 <그림 Ⅱ

-1>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事業費 부가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Ⅱ-1> 豫定事業費 附加例示

(기준 : 전통적보험, 10년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월보험료 10만원)
(단위 : 만원)

기 간 0 1 2 3 … 10 11 12

신계약비 30 0 …

유 지 비 4 (매년) 4 4 4 4 0.5 0.5 0.5
수 금 비 0.3(매월) … 0 …

주 : 유지비중 4만원은 납입중 유지비이며, 0.5만원은 납입후 유지비임.

實際事業費 支出에 있어서는 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이루

어 지고 있으며, 豫定事業費 附加基準과 正確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豫定事業費 계산에 있어서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 비례경비로 보험료 계산

의 간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분류해서 산출하였지만 실제 지출에 있어

서는 이외에 件當經費, 保險料, 保險加入金額 比例 混合經費 및 적용이 곤

란한 경비 등으로 상이하게 지출될 것이다.

신계약비의 경우에 있어서 豫定事業費는 초년도 즉 보험가입시에 지출

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지출에 있어서는 초기에 집행되는 항목

도 있으며, 比例性經費 부분의 경우(특히 모집수당) 수개월 또는 수년에

나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계약체결시에 일시에 부가된 新契約費는

납입기간 전기간 동안 예정이율 및 생존·사망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에 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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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히 반영되고 있다. 해약 또는 실효가 발생한 경우는 가입시에 지출된

것으로 가정하여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제외하고 해약환급금

을 계산한다.

維持費, 收金費 또한 豫定事業費의 算定方式대로 지출되지는 않는다.

收金費는 보험료 비례로 부가되는데 일시납이나, 전기월납의 경우 동일한

비율의 사업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의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收金費의 경우 일반적으로 保險料 比

例로 부가되지만 모집인의 수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비례수당 외에는

보험료 비례성격이 거의 없다. 수금 관련 우편료, 전화료 등 통신비, 수금

관계 인쇄비, 점포운영비 등은 건당 경비 성격을 갖는다. 維持費의 경우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비례경비, 건당경비, 혼합경비 등으로 豫定事業費

부가형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 비례로 책정하

고 있지만 실제 지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건당 개념으로 지출된다.

3. 우리 나라 生 命保險 의 事 業費 現 況

가 . 會社別 事業費 現況

<표 Ⅱ-2>에서 보듯이 1997년 3월말 현재 대부분의 신설사는 超過事

業費가 발생하는 費差損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존사의 경우도 3개사만이

費差益을 시현하고, 나머지 3개사는 費差損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3사의 費差益에 힘입어 업계 전체적으로는 費差益을 示顯하고 있다.

회사그룹별로 사업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지방사 등 일부 신설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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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보다 豫定事業費率 및 實際事業費率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비

율이 낮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특수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것에 기

인하며, 實際事業費率이 높은 外國社는 保障性保險의 판매비율이 높기 때

문이다.

비차손익 측면에서 기존 3개사를 제외한 全會社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만 기존사의 費差益 규모는 利差益, 死差益의 규모에 상응하는 만큼, 利

差, 死差配當에 이어 費差配當 導入의 準備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차익의 경우도 기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차손이 발생하

고 있는데도 이차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Ⅱ-2> FY'96 會社別 事業費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수입보험료
예정사업비

(A )

실제사업비

(B)

비차손익

(B- A )

(B- A )/ A

(%)

기존사 285,500
53,164

(18.6)

49,465

(17.3)

- 3,699

(- 1.3)
- 6.96

내국사 45,526
7,592

(16.7)

8,552

(18.8)

960

(2.1)
12.64

합작사 20,752
4,257

(20.5)

4,931

(23.8)

674

(3.3)
15.83

지방사 28,454
3,277

(11.5)

4,771

(16.8)

1,494

(5.3)
45.59

외국사 1,402
541

(38.6)

612

(43.7)

71

(5.1)
13.12

계 381,634
68,829

(18.0)

68,331

(17.9)

- 499

(- 0.1)
- 0.1

주 : 음(-)의 값은 비차익을 의미하며, ( )내는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199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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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保險種類別 事業費 現況

保險種類別로는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個人保險의 保障性保險

사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규모는 4조 7,819

억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약 12.5%인데 반해서 사업비는 2조 2,166억원으

로 전체의 약 32.3%로서 다른 종목에 비해 사업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사업비율은 1% 이내로 최소한의 사업비가 부

가되고 다음으로 새가정복지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의 금리연동형상품

순으로 사업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費差益을 示顯하는 보험종목은 교육보험, 전통적연금보험 등의 기타

생존보험과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비롯한 단체보험이며 보장성보험과 노

후복지연금보험은 비차손 수준이 미미하나, 새가정복지보험과 기타 생사

혼합보험에서 비차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높은 收益率을 보장하는 새가정복지보험을 포함한 저축성상품(전통적

연금보험 및 교육보험 제외)에서의 費差損은 계약자간의 공평성을 저해시

키고 있다. 保障利率 側面에서도 회사의 資産運用收益率 이상으로 收益率

을 보장하고, 사업비도 費差損을 기록함으로서 타상품에서의 費差益을 轉

入하여 오는 등 타계약의 契約者 保護에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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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FY'96 保險種類別 事業費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수입보험료
사업비

예정(A ) 실제(B) (B)- (A )

개

인

생 존 계 187,226
36,288

(19.4)

35,504

(19.0)

- 784

(- 0.4)
노후복지

연금보험
102,717

10,518

(10.2)

10,937

(10.6)

419

(0.4)

기 타 84,509
25,770

(30.5)

24,567

(29.1)

- 1,203

(- 1.4)

생사혼합계 40,764
6,190

(15.2)

7,151

(17.5)

961

(2.3)
새가정

복지보험
15,816

1,124

(7.1)

1,418

(9.0)

294

(1.9)

기 타 24,948
5,066

(20.3)

5,733

(23.0)

667

(2.7)

보장성 47,819
22,116

(46.2)

22,218

(46.5)

102

(0.3)

개인 계 275,809
64,594

(23.4)

64,873

(23.5)

279

(0.1)

단

체

종업원퇴직

적립보험
64,503

560

(0.9)

531

(0.9)

- 29

(- 0.0)

기 타 41,322
3,675

(8.9)

2,926

(7.1)

- 749

(- 1.8)

단체 계 105,825
4,236

(4.0)

3,457

(3.3)

- 779

(- 0.7)

합 계 381,634
68,829

(18.0)

68,331

(17.9)

- 499

(- 0.1)
주 : 음(- )의 값은 비차익을 의미하며, ( )내는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199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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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年度別 事業費 現況

過去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事業費 現況을 분석하면 대부분 費差損

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수금비와 신계약비에서는 비차익을 유지하는데

반해 유지비 부문에서 비차손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계약비의 경

우 1989년부터 비차익이 발생하고 수금비는 觀察期間 동안 예정수금비의

약 30%가 비차익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4> 年度別 事業費 現況

(단위 : 억원,%)

연 도 수입보험료
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 초 과

비율 비율 비율

1987 72,941 7,660 10.5 8,294 11.4 634 0.9
1988 93,791 10,215 10.9 10,578 11.3 363 0.4
1989 118,656 13,949 11.8 14,082 11.9 133 0.1
1990 160,436 18,122 11.3 18,714 11.7 591 0.4
1991 193,771 23,935 12.4 24,746 12.8 812 0.4
1992 226,414 30,860 13.6 30,691 13.6 - 170 - 0.1
1993 240,534 37,673 15.7 36,106 15.0 - 1,567 - 0.7
1994 277,495 50,759 18.3 51,088 18.4 329 0.1
1995 352,880 61,668 17.5 64,190 18.2 2,522 0.7
1996 381,634 68,829 18.0 68,331 17.9 - 499 - 0.1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6

연도별 사업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위 <표 Ⅱ-4>와 같다. 豫定事業費

와 實際事業費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다가 1994

년을 頂點으로 하여 최근에는 鈍化勢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업비율이

증가했던 것은 1988년을 기점으로 國內 勞動市場의 人件費 上昇에 따른

募集手當 增加와 新設社의 進入에 따른 33개사의 영업경쟁이 치열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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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實際事業費率의 경우 累積損失 등으로 支給餘力 確保가 곤란한

신설사에는 實際事業費 節減分을 支給餘力 項目6)으로 인정해 줌에 따라

최근 3년간 實際事業費率은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급여력 미확보

에 대한 制裁措置7)가 실시되고, 최근의 企業經營 環境의 危機 등 景氣不

況이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사업비율 감소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 豫定維持費 自由化

豫定事業費率의 自由化는 가격자유화의 단계적 진행에 따라 1994년에

예정유지비가 이미 실시되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상품별·보험기간별

전체사업비율과 예정신계약비에 대한 자유화가 검토될 예정으로 있으며,

6) 생명보험회사 지급능력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사업비 절감액 과 금리연동형상품의 보험료 감소액

이 있다.

사업비 절감액 : 당해 사업년도 손익계산서의 사업비와 재산관리비의 합계액

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의 직전 사업년도 대비 감소

액으로 함.

금리연동형상품의 보험료 감소액 : 직전 사업년도의 금리연동형상품 수입보

험료 구성비율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구성비율을 차감한 율

에 당해 사업년도 수입보험료 총액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

로 함.
7 ) 지급여력 부족으로 증자명령을 받고 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규

모에 따라 대표이사경고 (100억원 미만), 기관경고(100억원∼300억원), 계약자

배당 제한(300억원∼500억원), 보험사업규모 제한 (500억원∼1,000억원), 보험사

업 종목 제한 및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 (1,000억원 초과) 등의 제재방법

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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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측면에서도 費差配當의 自由化가 예정되어 있다.

<표 Ⅱ-5>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日程

일정

대상

제1단계

(1994.4)

제2단계

(1995.4)

제3단계

(1997.4)

제4단계

(1998 이후)
계약자배당 - 사차배당 이차배당 비차배당

보험료 예정유지비 -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자료 : 「보험심의위원회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확정방안」, 1993.12.20

이미 자유화된 예정유지비의 자유화 효과를 살펴보면 자유화를 전후로

하여 예정유지비 비율 수준을 平面的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정유지비

자유화 이전에는 예정유지비의 慢性的인 維持費差損으로 인해 하한선을

규제함으로써 비차손을 최소화 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예정유지

비를 최소로 부가하여 타사 상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

품을 개발하였다.

과거에는 예정유지비 부과의 기준이 되는 保險加入金額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사망급부금이 아닌 특정급부(예: 암사망급부)를 보

험가입금액으로 하여 사업비가 부과되기도 하였으나, 93년 7월부터는 「

生命保險商品管理規程」에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全體 保險料를 基準으로 예정유지비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상품구성비의 차이가 감안되지 않아 비교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예정유지비 부과수준을 槪括的으로 고찰해 보면, <표 Ⅱ-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예정유지비 자유화 이후 사망보험(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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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여타 종목에서 오히려 豫定維持費率이 多少 上昇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유지율이 향상되는

등 모집효율성이 증대하고 재무건전성이 강조됨에 따라 예정유지비 引下

競爭을 自制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보험가입금액을 명확히

정의8)함에 따라 예정유지비 부과수준이 상향 조정된 요인도 많이 작용하

였다.

실제유지비 지급 측면에서는 단체보험은 자유화 전후로 큰 변화가 없

고 사망보험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유형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

전체적으로는 예정유지비 증가에 따라 實際維持費가 增加한 것으로 분석

된다. 이렇게 실제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經濟社會的 環境變化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Ⅱ-6>에서

사망보험의 사업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納入保險料가 다른 종목에 비

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8)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정 (1993. 7) 이전에는 보험가입금액이 판매단위별

로 계산되고, 회사별로 상이하였으나, 제정후 회사별, 상품별로 통일되었다.

상품별 예시를 변경전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보장내용 변경전 변경후

교육

보험

보험가입금액
생존급여금 총액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유지비율 4/ 1,000 3/ 1,000×2=6/ 1,000

연금

보험

보험가입금액 연금연액 200만원

(보험가입금액은 연금연액의 10배)

1,000만원 2,000만원

유지비율 4/ 1,000 3/ 1,000×2=6/ 1,000

제정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대해 4/ 1,000를 적용하였으나, 제정후 보험

가입금액의 3/ 1,000을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

어 실제로는 제정전 기준으로 6/ 1,000을 사용한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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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維持費 比率 推移(收入保險料 基準)

(단위 : %)

연도

보 험 종 목
합 계

생 존 사 망 생사혼합 단 체

예정 실제 예정 실제 예정 실제 예정 실제 예정 실제

1986 3.0 3.7 11.7 13.6 2.4 2.8 1.4 1.4 2.7 3.1
1987 2.8 3.5 11.0 14.8 1.9 2.5 1.2 1.2 2.2 2.8
1988 3.3 4.2 8.6 15.9 1.7 2.2 1.0 1.3 2.2 2.9
1989 2.9 4.1 8.7 17.1 2.0 2.7 1.0 1.2 2.3 3.2
1990 2.8 4.4 9.2 20.8 1.9 2.9 0.8 1.0 2.2 3.3
1991 2.8 4.5 8.8 18.9 1.8 2.9 0.9 1.0 2.2 3.6
1992 2.7 4.1 8.1 14.9 1.7 2.7 0.9 1.1 2.3 3.6
1993 2.7 3.7 7.7 13.4 2.6 3.9 1.1 1.3 2.7 3.9
1994 3.3 4.4 7.9 14.0 2.8 4.3 1.1 1.3 3.2 4.6
1995 3.6 4.9 7.9 13.5 2.0 3.2 1.0 1.3 3.2 4.7
1996 4.0 5.1 7.9 12.6 3.0 4.4 0.9 1.2 3.5 4.9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일정상 豫定事業費의 자유화가 대체로 후반에 편

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費差損이 발생하

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기 자유화시 비차손 해결을 보

험상품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消費者 入場에서는

보장내용은 동일한데 경비만 추가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사중 몇 개

사의 경우 비차익이 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비차손 발생회사도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는 缺損이 적어지거나 비차익으로 전환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자유화가 되더라도 회사간의 무리한 경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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